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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조 :

제 목 : 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 안내

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굴착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파손 등 사고 예방을
위해 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
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제도 개요
ㅇ 토지의 굴착공사시 사전에 공사계획 통보 후 굴착 필요
※ 근거법률 :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등

나. 대 상
ㅇ 도시가스사업 허가 지역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,
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등

다. 절 차
ㅇ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
공사계획 신고

- 발주자명,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, 공사위치, 굴착길이 및
공사예정일자 등

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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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·표시 및 굴착공사 개시

라. 주의사항
ㅇ 굴착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 부과
※ 근거법률 :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

붙 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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